
지진피해 주택에 대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2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1월 22일, 포항시장

 2) 회부일자 : 2026년 1월 22일

 3) 상정일자

   m 제3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2. 5.)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

 1) 제안이유

   m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 피해로 포항시장

으로부터 전파(全破) 피해 확정된 주택에 대한 시의회 감면 동

의안의 감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

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으로 피해를 입어 포항시장으로부터 전파(全破) 피해 확정된 주택 

중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미철거 상태로 존치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 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미철거 존치주택”이라 한다) 

      주택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

  나. 전파(全破)된 주택 철거로 인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지



(건축중인토지를 포함) 상태로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종전

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

  다. 위 감면대상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이후 신축되거나 

소유권이 이전(유상거래 및 증여 등 무상거래 모두 포함)된 주택과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라. 감면기간 : 2026년 ~ 2028년 (3년간)

※ 감면추계액

(단위: 백만원)

세      목
감  면
예상액

산 출 근 거 비 고

합      계 99

재산세(주택) 48
(2026년 ~ 2028년)
 16백만원1) × 3년 〓 48백만원
1) 2025년 감면액(감면건수:140건)

개별주택, 공동주택 가격
전년수준 예상

재산세(토지) 51
(2026년 ~ 2028년)
 17백만원 1) × 3년 〓 51백만원
 1) 2025년 감면액 (감면건수: 99건)

공시지가 전년수준 예상

 3) 관련법령

   m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서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를 근거로 재산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경기 부진으로 국세 수입이 감소하고, 관세부과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지역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등 포항시 

세수확보에 난항이 예상되므로, 지방세 부과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정리를 통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